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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건설기계말소

건설기계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

영업용인 경우 소속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사유별 구비서류

멸실의 경우 : 말소사유서(관할경찰서 발급)
도난의 경우 :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의 도난신고접수증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발행)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1.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2. 위임장(인감도장날인)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

등록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시 수출이행여부 9개월내 신고

등록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 10,000원

위반시 처분기준

과태료 20만원

수출시 수출이행여부 9개월내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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